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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논평]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전송일자 : 2025. 7. 17.(목) 

전송매수 : 총 2매 

 [논평]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 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하지 아니한 위 

결정은 검찰의 책임성을 후퇴시키고, 검찰 조직의 각종 법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2. 헌법재판소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에게 위 자료를 전송하였고, 큰 시간차 없이 미래통합당 김웅을 

거쳐 제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이를 통해 공무원인 검사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다는 점도 명백히 인정되었다. 이러한 위반은 

법률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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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큰 실망을 안겼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실망스러운 결정을 하였다.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하기 위하여 한 

고발사주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검사가 파면되지 않는 결과를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결론이 현재 헌법재판관 전원인 7인의 의견이었다는 점도 실망스럽다.  

 

5.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원한다면 법대의 위에서 국민을 내려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는 재판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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